
10.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

제정일 : 2007년 3월 28일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교 발전을 위하여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에 명예총장제를 둘 수 

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본 규정에서 명예총장이라 함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

이 추대한 명예총장을 말한다.

제3조(임기) 명예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① 명예총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그 전공분야에 관한 특별 강의와 연구를 할 수 

있다.

②명예총장은 장단기발전계획의 수립 등 대학발전에 관하여 총장에게 조언하고 자문에 응한

다.  

③이사장이나 총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다.

제5조(예우) ① 명예총장은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다. ② 명예총장이 공무로 출장하는 

경우에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. 

제6조(추대취소) 명예총장이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, 혹은 본 대학

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명예총장의 추대

를 취소할 수 있다.

부   칙

본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